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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[ 3]

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․

부과기준 제 조제 항 관련( 10 1 )

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

분 뇨
기 본 400ℓ 원10,000

초 과 당10ℓ 원150

개인하수

처리시설

기 본 0.75㎥ 원22,500

초 과 당0.1㎥ 원1,800

지하

할증
정화조청소요금 7.0%

야간

할증
정화조청소요금 7.0%

공휴일

할증
정화조청소요금 7.0%

비고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: 1.

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

야간청소시간은 부터 익일 까지로 한다2. 22:00 04:00 .

공3.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른 공휴일로2「 」

한다.

지하 야간 공휴일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4. · 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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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1.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○

미첨부 근거 규정2.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12」

제 항제 호에 해당2 1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1 ,

서 총 억원 미만인 경우3

미첨부 사유3.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○

작성자 도시환경국 환경과 배금임4. : ( 3153-9265)☎


